
장.관.항.세항.세세항 목

과                 목 기        정

예   산   액

비      교

증  △  감
산          출          기          초예  산  액

3000
경제개발비 920,000 900,000 20,000

[국              0  도       △40,000  교              0 ]
[균              0  기              0  시         60,000 ]

3300
국토자원보존개발비 920,000 900,000 20,000

[국              0  도       △40,000  교              0 ]
[균              0  기              0  시         60,000 ]

3320
치수및재해대책 920,000 900,000 20,000

[국              0  도       △40,000  교              0 ]
[균              0  기              0  시         60,000 ]

3325
치수사업특별회계 920,000 900,000 20,000

[국              0  도       △40,000  교              0 ]
[균              0  기              0  시         60,000 ]

100
경상예산 264,820 261,790 3,030

110
인건비 216,235 213,205 3,030

101
인건비 216,235 213,205 3,030

6,397 3,367 3,030 07 연가보상비

ㅇ 청원경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      경정(96,941,000원x19/288)-기정(96,941,000원x10/288)             

= 3,030

200
사업예산 592,407 632,407 △40,000

[국              0  도       △40,000  교              0 ]
[균              0  기              0  시              0 ]

210
보조사업 591,957 631,957 △40,000

[국              0  도       △40,000  교              0 ]
[균              0  기              0  시              0 ]

401
시설비및부 591,957 631,957 △40,000

대비

588,000 628,000 △40,000 01 시설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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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치수사업특별회계][단위:천원]장:(3000)경제개발비 관:(3300)국토자원보존개발비 항:(3320)치수및재해대책 세항:(3325)치수사업특별회계 세세항:(110)인건비



장.관.항.세항.세세항 목

과                 목 기        정

예   산   액

비      교

증  △  감
산          출          기          초예  산  액

ㅇ 죽장면 자호천외 1개소 하천정비공사             

      경정(360,000,000원x1식)-기정(400,000,000원x1식)                 

= △40,000

△40,000(도)

400
예비비등 62,773 5,803 56,970

410
예비비 62,773 5,803 56,970

801
예비비 62,773 5,803 56,970 ㅇ 예비비     경정(62,773,000원)-기정(5,803,000원) = 56,97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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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20,000 900,000 20,000세  출  합  계

[치수사업특별회계][단위:천원]장:(3000)경제개발비 관:(3300)국토자원보존개발비 항:(3320)치수및재해대책 세항:(3325)치수사업특별회계 세세항:(210)보조사업


